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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

24 10



※ 주택도시기금 
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

비고

임대주택
20% 공급 시

관리처분계획 포함지방건축위원회 심의

청산 및 조합해산준

24 10

※ 추진절차는 관련 법령,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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